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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▣ 수정 이유

  ○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의 소장 5급이 행정자

치부의 사전 승인이 되지 않아 증원을 감 하고

자 함

 □ 주요골자

  ○ 인력증원 및 정원조정(제2조 제2호)

   ․ 집행기관의 정원 : 593명⇒ 592명(감 1)

   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4명

      - 총    계 : 606명 ⇒ 1명(감)



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 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원의 총수)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06명이며, 

다음 각 호와 같다.

   1. 집행기관의 정원 : 592명

   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4명



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개    정   안 수   정   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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